
１ <코로나 19> 확산 방지를 위한 <홋카이도>의 긴급사태조치

１ 구 역
홋카이도 전역

２ 기 간
２020년 ４월 １７일（금）부터 2020년 ５월 ６일（수）까지

３ 실시내용

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45조 <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요청> 및 동법 제24조
<도도부현(지방자치단체) 대책 본부장의 권한>에 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. 

■ 철저한 감염방지
○ 도민들에게、다시 한번 <손씻기에 힘쓰기>와 <기침 에티켓 지키기>를 강하게 요청

■ 외출 자제 요청 등 【2020년４월17일(금)～５월６일(수)】

○ 도민들에게、 의료기관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밖에서 운동 혹은 산책과 같은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 , 
식료품 및 의약품 , 생활필수품 등의 구입 , 직장으로의 출퇴근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
삼가할 것을 요청。또한 , 삿포로시와 타 지역간의 불필요한 왕래를 자제 할 것을 요청(특조법 제45조 제１항)

이와 함께、직장으로 출퇴근 할 때는 <시차 출근>이나 <３가지 밀(密)(밀폐･밀집･밀접) 방지>를 유지하고、이에
더해<재택근무>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(특조법 제24조 제９항)

○ 특히,、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의 접객 음식점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(특조법 제45조 제１항)

○ 전국적 감염방지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여행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 자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황금연휴 기간 중
에는 특히 왕래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(특조법 제24조 제９항)

■ 시설 사용 정지・행사(이벤트) 개최정지(자제) 요청(협조의뢰)
○ 시설관리자또는 행상(이벤트) 주최자에 대해 시설 사용정지 혹은 행사（이벤트）개최정지를 요청(협조의뢰)

(일부：특조법제24조제９항) 【2020년４월20일(월)～５월６일(수)】

○ 상기 이외에「３가지 밀(密)(밀폐･밀집･밀접) 회피」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집회・행사 개최는 자제 요청(특조법
제24조제９항) 【2020년４월17일(금)～５월６일(수)】

■ <홋카이도 사회적 거리두기> 추진 【２020년４월17일(금)～５월６일(수)】

○ 도민 및 사업자에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실천해 나갈 것을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（서로
손을 뻗어서 닿지 않는 거리）를 확보하는 【사회적 거리 두기】를 매일 실천해 나갈 것을 요청


